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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이상훈
2133-3510

이원형
2133-3528

차진경
2133-3531

2 예 산 설 명

구 분 2017예산액 (A) 2018예산액 (B) 증감 (B-A)
(B-A)*100/A

계 (x-)
9,999,170

(x-)
8,894,225

(x-)
△1,104,945

(x-)
△11

징수교부금 (x-)
9,999,170

(x-)
8,894,225

(x-)
△1,104,945

(x-)
△11

□ 산출근거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□ 사업개요

회 계 일반회계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내용 ○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자치구 교부

사업비
(당해년도)

8,894,225천원 [국비] [시비]8,894,225천원

기타 (예산 외) [구비] [기타]

과목구분 2018년 예산내역

징수교부금 ○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
8,894,225,000원

= 8,894,225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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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사 업 설 명

□ 2018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8,894,225

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2018.01~2018.12 0 환경부에서 징수액의 10%를 시로
교부(2~3개월 단위로 교부)

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2018.01~2018.12 8,894,225 교부받은 금액의 90%를 자치구에 교부

□ 사업목적
○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

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

부과·징수하고 징수금액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교부

□ 사업근거
○ 법령상 근거
-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4항, 동법 시행령 제11조

○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-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 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
-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

□ 사업내용
○ 부과대상 : 경유사용 자동차
○ 부과횟수 : 연 2회(3월, 9월)
○ 부과권자 : 환경부장관(자치구 위임사무)
○ 징수금 배분 : 환경부에서는 각 시·도로 연 징수액의 10%를 교부,

교부받은 금액 중 10%는 시수입, 90%는 자치구에 재교부
○ 사용용도 : 자치구 교부금은 각 자치구 부과징수 소요경비 충당, 관할지역

환경개선, 행정소송 비용, 업무담당자 포상금 등에 사용

□ 추진경위
○ 1991.12.31. :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정·공포(법률 제4493호)
○ 1993.2.11. :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최초 부과
○ 1994.3. :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최초 부과
○ 2015.7.1. :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 폐지에 따른 조항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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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징수실적 우수 자치구 선정 및 유공공무원 표창을 통해 징수의지 및

징수율 제고

2014년도 ○부과액 304,367,000천원 / 징수액 100,830,948천원 = 33.13%

2015년도 ○부과액 312,832,000천원 / 징수액 100,559,216천원 = 32.04%

2016년도 ○부과액 302,786,512천원 / 징수액 94,052,145천원 = 31.06%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4
(x-)

24,853,988
(x-)
0

(x-)
0

(x-)
24,853,988

(x-)
24,853,759

(x-)
0

(x-)
229

2015
(x-)

18,152,824
(x-)
0

(x-)
0

(x-)
18,152,824

(x-)
18,152,824

(x-)
0

(x-)
0

2016
(x-)

10,220,008
(x-)
0

(x-)
0

(x-)
10,220,008

(x-)
9,965,299

(x-)
0

(x-)
254,709


